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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복합금융상품(Compound financial instruments)

▪ K-IFRS 제1032호 (금융상품: 표시)상 개념

▪ 복합금융상품 = ‘부채 요소 + 자본 요소’인 비파생금융상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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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(HSY) 복합계약 ⊃ 복합금융상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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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복합계약회계처리

▪ 복합계약 공정가치 – 내재파생상품 공정가치 = 주계약 공정가치

2. (회계처리) 복합금융상품 vs. 복합계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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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전환사채(분리가능전환권가정)회계처리예시

▪ (Case 1) 리픽싱 조건 부가되지 않은 전환사채

- 주계약(일반 사채, 부채 요소) + 전환권(자본 요소) = 복합금융상품

- 전환사채 발행가액 – 일반 사채 공정가치 = 전환권 장부금액

▪ (Case 2) 리픽싱 조건 부가된 않은 전환사채

- 주계약(일반 사채, 부채 요소) + 전환권(부채 요소) = 복합계약

- 전환사채 발행가액 – 전환권 공정가치 = 일반 사채 장부금액

※ [HSY] 내재파생요소 특성에 따라 전체 복합계약(금융상품)에 대한

회계처리(재무제표 표시 및 측정)가 근본적으로 상이!

→ 주계약 회계처리의 일관성 저하 우려

2. (회계처리) 복합금융상품 vs. 복합계약



122. (회계처리) 복합금융상품 vs. 복합계약

◆복합금융상품회계처리[발표자료 2 관련]

※ 옵션 간의 분리가능성 검토 필요(?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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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복합금융상품회계처리[발표자료 2 관련]

2. (회계처리) 복합금융상품 vs. 복합계약

※ 복합계약 평가 프로세스와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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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리픽싱조건이부가된복합계약회계처리[발표자료 3 관련]

2. (회계처리) 복합금융상품 vs. 복합계약

▪ 금융감독당국 질의회신(회제이-00094)

- 위와 같은 시가하향 조건이 부가된 전환권, 자본 성격으로 해석

※ [HSY] 리픽싱 조건, 확정-대-확정 요건 미충족

→ K-IFRS 제1032호에 따라 부채 요소로 회계처리 필요

※ 시가상향 등 다른 유형의 리픽싱 조건 미반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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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전환상환우선주회계처리[발표자료 5 관련]

3. 주계약이지분상품인복합계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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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전환우선주회계처리

▪ 상환권이 없는 전환우선주 회계처리

- (고려사항 1) 상환권 부재, 주계약 성격이 지분상품에 가까워짐

- (고려사항 2) 누적적 특성 부재, 우선주 보유에 따른 효익 모호

- (고려사항 3) 우선주와 전환권 중 실질적인 주계약은?

※ [HSY] 현행 K-IFRS 제1032호 및 제1109호,

주계약이 채무상품 또는 보험계약인 경우 중심

→ 실제 전환우선주 국내 발행사례 존재

주계약이 지분상품인 경우 회계처리 불명확

3. 주계약이지분상품인복합계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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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주가(시장가치) vs. 재무정보 [발표자료 5 관련]

4. 기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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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주가(시장가치) vs. 재무정보 [발표자료 5 관련]

4. 기타

▪ 주가(시장가치, MV)

- 과거 실적 + 미래 기대치

- 주식에 대한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중립적으로 결정

▪ 재무정보(혹은 장부가치, BV)

- 과거 실적

- 경영자의 정보 우위를 활용한 기회주의적 재무보고 행태 우려,

보수적으로 측정

※ [HSY] 주가와 재무정보, 속성 상이(two different animals)

→ 주가(MV)를 활용한 재무정보(BV) 추정 시 유의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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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제3자지정콜옵션 vs. 제3자지정 ‘가능’콜옵션 [발표자료 2&4 관련]

4. 기타

▪ 제3자 지정 콜옵션

- 독립된 별도의 (파생)금융상품(2022.5월 금융위원회 감독지침)

- 당기손익-공정가치평가 범주 분류&회계처리

▪ 제3자 지정 ‘가능‘ 콜옵션

- 제3자 지정 전까지는 제3자 지정 여부 불명확

- 옵션 특성 상 조기 지정할 유인 낮음
※ 제3자 지정 전까지는

발행자 콜옵션으로 볼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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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)다양한방법론존재시[발표자료 4 관련]

4. 기타

※ 평가기법 개선 또는 변경 시 ‘회계추정 vs. 회계정책’ 변경 여부에 대한 검토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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